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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 – 2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

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8일

남  해  군  수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위 치 : 남해군 서면 노구리 산99-2번지 일원

 ○ 면 적 : 693,400㎡

 ※세부편입토지조서는 <붙임1>참조

2.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망운산 정상부에 자생하는 철쭉군락지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

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립하고자함

3. 개발행위허가제한 대상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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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기타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4.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단, 1차례 2년 연장 가능)

5. 기타 :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4)에 비치하고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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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세부편입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계 6,920,016 693,400 　　

1
서면

남상리
산60 2 임 91,438 18,628 남상부락 남해군 서면 남상리

2
서면

남상리
산60 3 임 113,328 860 중리마을회 남해군 서면 남상리 843

3
서면

남상리
산60 4 임 93,025 20,436 남상부락 남해군 서면 남상리

4
서면

노구리
산98 　 임 514,887 156,117 노구마을회 남해군 서면 노구리 684

5
서면

노구리
산98 1 임 402,501 55,509 유포마을회 남해군 서면 노구리  1301-4

6
서면

노구리
산99 1 임 932,926 35,365 심원호

서울특별시용산구독서당로111
124동 802호 (한남동 한남더힐)

(305465/932926)

심진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200-16, 405호
(한남동, 힐탑트레져2동)

(305465/932926)

심지훈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200-16, 405호
(한남동, 힐탑트레져2동)

(144469/932926)

심승환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111
124동 802호(한남동 한남더힐)

(144469/932926)

김승군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209번길  
13, 813호(삼산동,에스프라자)

(33058/932926)

7
서면

노구리
산99 2 임 233,186 197,005 유포마을회 남해군 서면 노구리  1301-4

8
서면

노구리
산99 3 임 1,260 1,260 노구마을회 남해군 서면 노구리 684

9
서면

연죽리
산38 　 임 1,719,104 118,554 조영욱 인천시 북구 십정동 329

10
서면

연죽리
1404 　 대 1,651 1,651 한국방송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11
남해읍
아산리

산1 　 임 245,807 37,992 화방사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1448

12
남해읍
아산리

산57 　 임 1,241,160 47,889 남해군 공

13
고현면
대곡리

산99 1 임 1,329,743 2,134
대한불교
조계종
화방사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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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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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19 - 24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28일

남  해  군  수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참조

2. 관계도면 : 실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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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79,488,905.7 증)650 579,489,555.7 100.00
육지부합계 357,677,341.7 증)650 357,677,991.7 61.72

도

시

지

역

소계 11,801,283.0 - 11,801,283.0 2.04

주

거

지

역

소계 1,264,968.0 - 1,264,968.0 0.2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0,548.0 - 1,190,548.0 0.2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74,420.0 - 74,420.0 0.01

상

업

지

역

소계 183,713.0 - 183,713.0 0.03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83,713.0 - 183,713.0 0.03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

업

지

역

소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

지

지

역

소계 10,352,602.0 - 10,352,602.0 1.79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2,569,007.0 - 2,569,007.0 0.45
자연녹지지역 7,783,595.0 - 7,783,595.0 1.34

관

리

지

역

소계 136,569,878.7 증)650 136,570,528.7 23.56
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47,236,052.1 - 47,236,052.1 8.15
생산관리지역 53,325,240 - 53,325,240 9.20
계획관리지역 36,008,586.6 증)650 36,009,236.6 6.21

농림지역 153,977,522.0 - 153,977,522.0 26.57
자연환경보전지역 55,328,658.0 - 55,328,658.0 9.55

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221,811,564.0 - 221,811,564.0 38.28

주) 기정은 경상남도 고시 제2018-244호(2018.7.5.)로 고시된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 및 

남해군 고시 제2018-109호(2018.07.12.)로 고시된 지형도면 고시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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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일원

-
계획 

관리지역
650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지적면적 정정으로 인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유원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설리유원지
미조면 송정리 

산361번지 일대
92,503 증) 650 93,153

남해군 

고시 

2018-47 

(18.04.05.

)

계획

관리

지역

 나. 유원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설리

유원지

○ 경미한 변경

 - 기정 : 92,503㎡

 - 변경 : 93,153㎡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지적면적 정정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 설리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시설 면적 변경

 다.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건 폐 율 용 적 율 높   이 비   고

40% 이하 100% 이하 65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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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92,503 93,153 증)    650 100.0

휴양시설 20,717 17,516 감)  3,201 18.8

특수시설 8,663 13,143 증)  4,480 14.1

관리시설 19,906 11,855 감)  8,051 12.7

편익시설 1,035 1,222 증)    187 1.3

녹지지설 42,182 49,417 증)  7,235 53.1

 나. 시설별 조서

시설명
시설번호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92,503 93,153 22,265 20,454

휴양시설 - - 20,717 17,516 21,616 12,300

숙박시설(타   워) 1 1 3,787 5,624 13,638 7,857

숙박시설(빌리지1) 2 2 1,640 4,438 1,056 1,473

숙박시설(빌리지2) 3 3 8,705 4,307 4,258 1,451

숙박시설(빌리지3) 4 4 6,585 2,210 2,664 1,025

숙박시설(빌리지4) - 5 - 937 - 494

특수시설 - - 8,663 13,143 17 5,142

광장1 5 6 3,504 5,860 - 4,149

광장2 6 7 2,231 3,911 - 731

광장3 7 8 1,429 3,372 - 262

광장4 8 - 1,499 - 17 -

관리시설 - - 19,906 11,855 44 791

도로 9 9 11,663 10,751 22 -

주차장 10 10 7,193 221 - -

가스저장소 11 - 1,050 - 22 -

기타 - 11 - 883 - 791

편익시설 - - 1,035 1,222 584 2,221

카페동 12 12 682 795 480 2,155

전망대 13 13 353 427 104 66

녹지시설 - - 42,182 49,417 - -

원형녹지 14 14 24,631 24,191 - -

조성녹지 15 15 17,551 25,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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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시 제2019 - 25호

남해군관리계획(유원지)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군계획시설(설리유원지) 사업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28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3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남해군계획시설(설리유원지)사업

◦ 명 칭 : 대명리조트 남해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92,503㎡ → 93,153㎡(증: 650㎡)

◦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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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적(㎡)

비율
(%)

당초 변경 증감

총편입

1단계
(2018년
~2020년

)

2단계
(2020년)

총편입

1단계
(2018년
~2020년

)

2단계
(2020년)

총편입
1단계

(2018년~
2020년)

2단계
(2020년)

합    계 92,503 67,872 24,631 93,153 68,962 24,191 증) 650 증)1,090 감) 440 100.0
휴양시설 20,717 20,717 - 17,516 17,516 - 감)3,201 감)3,201 - 18.8
특수시설 8,663 8,663 - 13,143 13,143 - 증)4,480 증)4,480 - 14.1
관리시설 19,906 19,906 - 11,855 11,855 - 감)8,051 감)8,051 - 12.7
편익시설 1,035 1,035 - 1,222 1,222 - 증) 187 증) 187 - 1.3
녹지시설 42,182 17,551 24,631 49,417 25,226 24,191 증)7,235 증)7,675 감) 440 53.1

     ※ 2단계 부지(24,191㎡) 원형녹지로 존치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당초 - ㈜대명레저산업 대표이사 최 주 영

           변경 - ㈜대명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최 주 영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변경 없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7.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4)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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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총괄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면적

편입

면적
1단계 2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내용

합 계 94,049 93,153 68,962 24,191 - - - - -

1 송정리 　881 전 6,152 6,152 6,152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 송정리 　884 전 172 172 172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3 송정리 　885 전 853 853 470 383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4 송정리 　886 전 1,352 1,352 1,039 313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5 송정리 　887 전 367 367 367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6 송정리 　961 전 542 542 542 김영찬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123-4. 

1동 407호
- - -　

7 송정리 　1474 임 314 314 314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8 송정리 산358-2 임 8,176 8,176 748 7,428
한국에스알

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26 남해군 - 압류　

9 송정리 산358-4 임 235 235 235 박세용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15, 

111동 1701호
- - -　

10 송정리 산358-7 임 34 34 34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1 송정리 산358-8 임 47 47 47
한국에스알

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26 남해군 - 압류　

12 송정리 산359-2 임 2,288 2,288 2,288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3 송정리 산359-7 임 64 64 64 남해군 　- - - -　

14 송정리 산359-17 임 101 101 101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5 송정리 산359-22 임 771 771 771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6 송정리 산359-23 임 277 277 277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7 송정리 산359-24 임 120 120 120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8 송정리 산359-25 임 1,210 352 352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9 송정리 산360-10 임 2,005 2,005 2,005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0 송정리 산360-20 임 520 482 482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1 송정리 산361 임 63,915 63,915 49,579 14,336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2 송정리 산361-4 임 561 561 561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3 송정리 산362-7 임 279 279 279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4 송정리 산362-8 임 378 378 378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5 송정리 산362-9 임 187 187 187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6 송정리 산363 임 3,129 3,129 2,822 307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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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면적
금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합 계 92,587 68,962 - - - - -

1 송정리 　881 전 6,152 6,152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 송정리 　884 전 172 172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3 송정리 　885 전 853 470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4 송정리 　886 전 1,352 1,039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5 송정리 　887 전 367 367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6 송정리 　1474 임 314 314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7 송정리 산358-2 임 8,176 748 한국에스알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26 남해군 - 압류　

8 송정리 산358-7 임 34 34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9 송정리 산358-8 임 47 47 한국에스알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26 남해군 - 압류　

10 송정리 산359-2 임 2,288 2,288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1 송정리 산359-22 임 771 771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2 송정리 산359-23 임 277 277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3 송정리 산359-24 임 120 120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4 송정리 산359-25 임 1,210 352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5 송정리 산360-10 임 2,005 2,005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6 송정리 산361 임 63,915 49,579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7 송정리 산361-4 임 561 561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8 송정리 산362-7 임 279 279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9 송정리 산362-8 임 378 378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0 송정리 산362 –9 임 187 187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1 송정리 산363 임 3,129 2,822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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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

면적
2단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합 계 78,887 24,191 - - - - -

1 송정리 　 885 전 853 383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2 송정리 　 886 전 1,352 313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3 송정리 　 961 전 542 542 김영찬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123-4. 1동 

407호
- - -　

4 송정리 산 358-2 임 8,176 7,428 한국에스알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26 남해군 - 압류　

5 송정리 산 358-4 임 235 235 박세용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15, 111동 

1701호
- - -　

6 송정리 산 359-7 임 64 64 남해군 　- - - -　

7 송정리 산 359-17 임 101 101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8 송정리 산 360-20 임 520 482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9 송정리 산 361 임 63,915 14,336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10 송정리 산 363 임 3,129 307
대명호텔앤 

리조트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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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 -  198호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

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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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기금 운용, 결산,  기금운용 심의위

원회 (안 제3조~제8조)

 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지역주민 감시 (안 제9조~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19년 2월 2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소 : 52429, 남해군․읍 에코파크길 87 농어촌폐기물 처리장

              남해군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277~3278  팩스 055-860-3707

                이메일  kimyk77@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환경시설팀(☎860-32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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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호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

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

을 말한다.

제3조(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

획함에 있어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남해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

다)에서 추천한 마을별 주민대표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1명

  4. 군수가 추천하는 전문가 1명

  ③ 지원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주민지원기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운영은 영 제18조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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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남해군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세외수입 징수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5.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세

입·세출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팀장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회계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의 예에 따른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7조에 따른 지원협의체

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군수는 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기금의 운용계획 외

로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미 지원된 기

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남해군 폐기물처

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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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직 : 부군수,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

역의 읍·면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원

  2. 위촉직 : 주민대표, 지원협의체 위원, 기금 관련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제6조에 따른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 종류 중에서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

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마을발전기금 및 주민건강에 대한 지원

   나. 그밖에 군수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필요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 이라 한다)에게 폐기물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상시고용 일용인부의 보통인

부 노임단가로 하며, 감시활동 수당은 해당 월의 말일에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매월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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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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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9 – 212호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재정비하고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조례 목적에 맞춰 전면 수정(제1조)

  ❍ 조례 내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신설(제2조)

  ❍ 마을대표자 책무조항 신설(제3조)

  ❍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범위 등(제4조~제6조)

  ❍ 사업신청, 사업심의, 사업 완료보고 등(제7조~제9조)

  ❍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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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8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948, 팩스 860-3982, e-mail doeun646@korea.kr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촌활력과 농촌자원팀(860-39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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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명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남해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로 한다.

남해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남해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마을대표자“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3. “조리원”이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4. “인건비”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5. “부식비”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번기 마을의 공동급식을 위하

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마을대표자(이하 “마을대표”라 한다)는 마을공동급식을 가급적 신선한 식재

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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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마을당 농업인 2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로 한다. 

제5조(지원기간) ①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

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

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가스비 등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5. 조리원의 성명 및 주소

  6.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제8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신청에 따라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규모 등을 심의

하여 결정한다.

제9조(완료보고) 마을대표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마을공동급식 일

지, 공동급식 사진, 사업비집행 카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마을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토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계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대표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을 불성실하

게 추진 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

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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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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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9-222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2018. 12. 24.) 및 '19.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통보('19. 2월)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현재의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을 지속하고 종교

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과 기간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동차세 감면 대상 시각장애인에 대한 규정

    1)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

     - 2022년 6월 30일까지(장애등급제 개편 시행 이후 3년간)

     - 경과규정 마련 : 일몰이후에도 종전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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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 및 기간 규정

     1) 경감율 : 100분의 50

     2) 경감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7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우 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전화:055-860-3172, 팩스 055-860-3705, 이메일  lee6903@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방문, 인터넷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 부과팀(전화 055-860-31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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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

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

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

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19.6.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

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로 하고, “2018년 12월 

31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조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을 포함한다)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로 한다. 

제4조 제1호 “1.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5”를 “1. 법 제38조제4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 제2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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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

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3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

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 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

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ᆞ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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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

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ᆞ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

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

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

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

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

ᆞ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

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ᆞ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ᆞ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27., 2015. 

12. 29.>[제목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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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감면 조례 표준(안)

제00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

외하며, ’19.6.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

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

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

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

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

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

정한다)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

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

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

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

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

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

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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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00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까지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8조제4항제1호 가목(지역에 따라 달리 규정 : 또는 ‘나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지역에 따라 달리 규정: 또는 ‘100분의 40’)

    2. 법 제38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100분의 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

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3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

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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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9 - 225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ᆞ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ᆞ

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대표자

(성  명)

경상남도산림환경

연구원장(유재원)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

롤 386 산림환경연구원

소하천명   옥천천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옥천리 1125-6

면적 2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9. 2. 15. ~ 2019. 4. 30.

목적 및 사유
남해창선옥천지구 계류보

전 사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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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9-229호

남해군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행정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행정감사 규칙」

2. 개정이유

 m 지방자치단체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등 관

련 법령에 따라 자체 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원 등에 의한 외부감사를 수감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방의회사무기구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와 외부

감사로부터 제외되는 등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부당한 예산집행이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는 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감사 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함

에 따라, 이를 반영

 m 규칙의 근거법령을 「공공감사의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으로 변경하여 규칙 시행의 근거 명확화

 m 추가된 근거법령에 따른 조문 내용, 용어 등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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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법령용어 순화 및 오탈자 등 정비

3. 주요내용

 m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

체감사기준」으로 변경  

 m 감사대상기관 적용범위 변경(추가) (안 제2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의회사무과”를 추가

 m 감사종류의 구분 세분화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강감사에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

감사로 구분

 m 상위 근거법령에 따른 조문내용, 용어 등 수정(안 제6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m 법령용어 순화 및 오탈자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3월  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3,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전화 055-860-30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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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군수

가 그 소관업무에 대해서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수감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회사무과(재무감사에 한함)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ᆞ주임무 및 조직ᆞ인사ᆞ예산ᆞ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ᆞ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ᆞ사업ᆞ자금ᆞ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ᆞ사업ᆞ조직ᆞ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ᆞ능률성ᆞ효과성

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ᆞ재무ᆞ성과ᆞ

복무감사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복무감사의 경우는 기획예산담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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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중 “12월 말”을 “12월 31일”로, “1월 말일”을 “1월 31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감사관 편성 등)”을 “(감사반 편성 등)”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감사통지)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사항, 

감사 일정 등을 감사 대상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

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항 중 “수감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

계서류·장표”를 “관계서류·장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감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수감기관”을 각각 “감사대상기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감사관의 유의사항)”을 “(감사반의 유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감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일반적인 근

무시간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실은”을 “사실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감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① 감사대상기관은 주요시책과 행정개선

사항에 대하여 감사반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등은”을 “등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상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중 “수감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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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감사결과 보고) 기획예산담당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 결과는 10일 이

내에 보고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수감기관”을 각각 “감사대상기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이의신청 등)”을 “(재심의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를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으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을 제기”를 “재심의를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이의신청”을 각각 “재심의신청”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30일”을 “2개월”로 한다.

제17조 중 “「남해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으로 한다.

제20조 중 “수감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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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ᆞ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군수가 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

준과 시행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공감사에 관한법

률」,「공공감사에 관한법률시행령」,「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

준」----------------------------------

--------------------------------------

--------.

제2조(적용범위) 군수가 다음 각 호의 기

관(이하 "수감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

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감사대상기관"------------------------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의회사무과(재무감사에 한함)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3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종합감사

ㆍ특정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

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ㆍ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

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

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

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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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

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

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공

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수감기관의 업무전반

에 대해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감사

주기는 3년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따로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ㆍ재무ㆍ성과

ㆍ복무감사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실시

한다. 다만 복무감사의 경우는 기획예산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는 수감기관의 업무 중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행정

운영사항 및 취약분야의 업무 등에 대해

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와 민

원 등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

한다.

  <삭  제>

  ④ “기강감사”는 수감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

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삭  제>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종합감사 및 특정감

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실시연도 1월 

말일까지 감사받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12월

31일--------------------------------

---------------------------------1월

31일-------------------------.

제5조(감사관 편성 등) ① ∼ ③ (생  략) 제5조(감사반 편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통지)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

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감사사항, 감사

일정 등을 수감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제6조(감사통지)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

에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사항, 

감사 일정 등을 감사 대상기관에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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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특정감사 또는 기강감사의 

경우 사전통지가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통지서를 감사반장이 휴대하여 전달

하거나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

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반원은 수

감기관에 대해서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

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 감사

대상기관----------------------------

----------------.

  1. 관계서류·장표 및 물품 등의 제출   1. 관계서류·장부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감사반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감기관 이외의 관계기관에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

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감사

대상기관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감사의 방법) ① (생  략) 제8조(감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수감기관 및 현장

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

반이 수감기관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 감사대상기관 ---------

------------------------------------

--- 감사대상기관--------------------

----------------------------.

제9조(감사관의 유의사항) ① 감사는 수

감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 업무활동에 지장이 없

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 감사대

상기관의 일반적인 근무시간에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중

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③ --------------------------------- 

사실을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주민의견 등 수렴) ① 군수는 감

사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수감기관과 관련 

있는 감사요망사항을 주민ㆍ단체로부터 

제10조(주민의견 등 수렴) ① ------------

--------------- 감사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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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감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① 수

감기관은 주요시책과 행정개선사항은 감

사반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① 감사대상기관은 주요시책과 행정개

선사항에 대하여 감사반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일상감사) 군수는 감사를 하면서 

행정착오 및 예산낭비 등의 예방을 위

하여 사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품구매, 용

역, 공사 등은 사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일상감사) ① --------------------

------------------------------------

------------------------------------

------------------------------------

---- 등에 대하여 --------------------

----.

  <신  설>   ② 일상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따

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감사의 생략) 수감기관의 업무가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

위에서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의 생략) 감사대상기관---------

------------------------------------

------------------------------------

-------------.

제14조(감사결과 보고) 기획감사실장은 종

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강

감사는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4조(감사결과 보고) 기획예산담당관은 

감사--------------------------------

-------------------------- 이내에 그 

결과--------------------------------

------------------------------------

--------. 다만 복무감사 결과는 10일 이

내에 보고한다.

제15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공무원의 복

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에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

제15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

------------------------------------

------------------------------------

-----------------------------------

감사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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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시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수감기관의 장

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하며, 시정 또는 개선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

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감사대상기관----

------------------------------------

------------------------------------

------------------------------------

--------------------.

  ③ 수감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

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같

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

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감사대상기관----------------------

------------------------------------

------------------------------------

--------------.

제16조(이의신청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

이나 공무원은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재심의신청 등) ① ---------------

------------------------------------

------------------------------------

-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

-----.

  ②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

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를 신청---------------------

------------------------------------

-----------.

  ③ 군수는 이의신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 재심의신청-------------------

------------------------------------

------------------------------------

------------------------------------

------------------------------------

-----.

  ④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 재심의신청------------------

-------------- 2개월 ---------------

------.

제17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요

구 기준)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요구 기준은「남해

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요구 기준)---------------------------

------------------------------「지방

공무원징계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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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감사공무원의 증표) 감사담당공무

원이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분

을 증명하는 별지 서식의 감사담당공무원

증을 수감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공무원의증표) --------------

------------------------------------

------------------------------------

--- 감사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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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9 - 233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남해군 서면 노구리 일원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수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8일

남  해  군  수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 노구상수원보호구역

 2. 지정내용  

 3. 편입 필지 조서 : 별첨 

상수원보호구역명 면적(㎡) 지정범위 비고 

노구상수원보호구역 2,573,000
노구댐 상류 1.83km

집수구역
서면 노구리 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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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수원보호구역안 금지행위 및 행위제한 

  가. 금지행위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또는 수면을 이용

한 레저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

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 재축, 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수도법」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공람기간 : 게시일 익일로부터 14일간 

 6. 관계도서 열람장소 

  가.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055-860-3324)

 7. 의견체출방법 : 서면제출 

  가. 지정(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기재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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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9 - 256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남해군 서면 노구리 일원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수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0일

남  해  군  수

소하천

명

사업 개요
비

고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정거천
정거소하천

정비공사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03-13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산95-2

1,080
2,178(

양안)

교량

12개소, 

PC박스 

223m

2019.02 2021.12.
재해

예방

토지

및

지장물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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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시행계획

1. 시행계획의 개요

소하천

명

사업 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

효과공사

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정거천
정거소하천

정비공사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03-13

남해군

이동면

석펑리

산95-2

1,080
2,178

(양안)

고량

12개소,

PC박스

223m

2019.02. 2021.12. 9,184
재해

예방

2. 세부 정비시행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정거소하천 정비공사

   나. 정비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소하천의 정비와 관리보전을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 개요

      - 축제공 : 흙쌓기 9,017㎥, 흙깎기 15,307㎥, 터파기 6,585㎥

      - 호안공 : 전석쌓기 11,474㎥, 석축쌓기 2,353㎥

      - 구조물공 : 슬라브교 12개소, PC박스 223m

      - 하상보호공 : 낙차보 14개소, 전석깔기 1,950㎡

      - 배수공 : PE이중벽관(D400) 417m, 수문 3개소, PC맨홀 13개소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6,453㎡, 아스콘포장 545㎡

      - 부대공 : 1식   

   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남해군수(안전총괄과장)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라. 정비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착공 예정일 : 2019년 2월

      - 준공 예정일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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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 붙임1 참조

      -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1)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바.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사. 실시설계도서 : 열람서류 참조

   아. 예정공정표 : 열람서류 참조

   자.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

             (단위:백만원)

공 종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비고

총사업비 9,184 300 482 810 1670 5,922

국 비 4,592 150 241 405 835 2,961

시 비 4,592 150 241 405 835 2,961

   차. 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소하천 부속물에 대하여는 소하천 관리청(남해군 안전총괄과)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교량 및 기타 기반시설은 담당부서로 시설물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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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발생 예상 폐천부지의 면적 : 해당없음

   타.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실시설계도서 참조

   파. 소하천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실시설계도서 참조

3. 공람기간 : 2019. 2. 20. ~ 2019. 3. 6.(14일)

4. 공람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055-860-3494)

5. 열람서류 : 실시설계도서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055-860-34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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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 2019-265 호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시책일몰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시책 및 전례답습

적인 업무를 폐지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역량과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몰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남해군의회장의 일몰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일몰대상 시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남해군 일몰시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3월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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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년 3

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2). 연락처 : 전화 055-860-3032,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전화 

055-860-3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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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

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

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

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

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

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군수에게 통

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남해군의회(이

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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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

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국은 국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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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9 - 269호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2월  2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근거한 조례 규정 사항이 부합되지 않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이름을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수정

 나. 상위법령이 규정한 사항에 맞게 관련 조항을 수정(제6조)

  - 복지관의 위탁내용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도록 관련규정 수정

  -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의 중복으로 해당조항 삭제

 다. 준용 규정을 관련 조례에 해당하도록 상위법령 삭제(제11조)

   - 준용규정이 상위법령까지 포함하고 있어 상위법령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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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19,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종합사회복지관)

             주민복지과

   ○연락처 : 전화 055-860-3832, 팩스 860-3882, e-mail : cho710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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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이름 중 “설치”를 “관리”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여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해군 노인

복지관을 관리ᆞ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

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제3항부터 제6조제4항까지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때”를 “수탁자가 위·수탁 계

약을 위반한 때”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준용)   복지관의 관리ᆞ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

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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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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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ᆞ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여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지

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해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여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지

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해군 

노인복지관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

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시설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

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시설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

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노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ㆍ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을 위

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

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

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법인·단체 또

는 개인에게 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자의 관리

능력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갱

신할 수 있다.

  ③ ∼ ④ <삭  제>

  ④ 군수는 위탁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

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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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

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때

  2. ∼ 3. (생  략)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

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을 위반한 때

  2.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준용)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

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남해군 사무

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제11조(준용)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

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

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

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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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공고  제  2019 -  278 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ᆞ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ᆞ

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ㆍ사용

자)

대표자

(성  명)

경상남도도로관

리사업소진주지

소장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로 

104

소하천명 금장천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2098-2

면적 5.9㎡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9. 3. 1. ~ 2019. 6. 31.

목적 및 사유
지방도 1024호선 두곡지

구 배수시설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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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공고  제  2019 -  279 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ᆞ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ᆞ

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ㆍ사용

자)
대표자

(성  명)

경상남도도로관

리사업소진주지

소장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로 

104

소하천명 석교천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석교리 1533-1 

면적 5.9㎡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9. 3. 1. ~ 2019. 6. 31.

목적 및 사유
지방도 1024호선 두곡지

구 배수시설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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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령

남해군 훈령 제321호

남해군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남해군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2019년   2월  28일

남  해  군  수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  해  군  공  보(70) 제 629 호                                                         2018년  2월 28일

[별표 1] 

본청직속기관사업소에 두는 팀장의 직급 및 직렬(제2조 제2항 관련)

부서명 팀    명 팀장의 직급 및 직렬 비  고

기획예산
담당관

 정책기획팀  지방행정주사 주무팀

 예산팀  지방행정주사 　

 홍보팀  지방행정주사 　

 감사팀  지방행정주사 　

법무규제개혁팀  지방행정주사  

관광진흥
담당관

 관광마케팅팀  지방행정주사 주무팀

 관광개발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관광축제팀  지방행정주사 　

 관광시설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행정과

 행정팀  지방행정주사 주무팀

 군민소통팀  지방행정주사 　

 후생팀  지방행정주사 　

 인구정책팀  지방행정주사 　

 정보전산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통신관제팀 지방행정주사·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 　

민  원
봉사과

 민원행정팀  지방행정주사 주무팀

 지적관리팀  지방시설주사

 지적정보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부동산등록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주무팀

 노인복지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통합조사관리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희망복지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장애인복지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여성보육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장사행정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재무과  부과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주무팀



남  해  군  공  보2019년  2월 28일                                                         제 629 호 (71)
 경리팀  지방행정주사 　

 재산관리팀  지방행정주사 　

 세입관리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재산세팀  지방세무주사 　

청사신축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신설

문화

청소년과 

 문화예술팀  지방행정주사 주무팀

 문화재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평생학습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 　

 교육청소년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드림아동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지역
활성과

 지역경제팀  지방행정주사 　

 일자리창출팀  지방행정주사 　

 투자유치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친환경에너지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도시재생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역개발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환경
녹지과

 환경정책팀  지방행정주사·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주무팀

 폐기물관리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환경지도팀  지방행정주사·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환경시설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공원관리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산림조성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산림보호팀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해양
수산과

 수산기획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주무팀

 어업지도팀  지방해양수산주사 　

 양식산업팀  지방해양수산주사 　

 연안관리팀  지방행정주사·지방해양수산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해양보전팀  지방해양수산주사 　

 수산자원팀  지방해양수산주사 　

도시
건축과

 도시계획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주무팀

 경관디자인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건축민원팀  지방시설주사 　

 복합민원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건축지도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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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교통과

 건설관리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주무팀

 농업기반팀  지방시설주사 　

 도로팀  지방시설주사 　

 교통지도팀  지방행정주사 　

안전총괄
과

 안전기획팀  지방행정주사 주무팀

 방재복구팀  지방시설주사 　

 민방위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하천관리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보건소

 보건행정팀  지방행정주사·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주무팀

 건강생활팀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방문보건팀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예방의약팀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위생안전팀  지방행정주사·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치매예방팀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주무팀

 귀농귀촌팀  지방농촌지도사 　

 유통지원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축산정책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수의주사 　

 가축방역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수의주사 　

농촌활력
과

 지도기획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주무팀

 농촌체험팀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농촌자원팀  지방농촌지도사 　

 농기계관리팀  지방농촌지도사 　

농업기술
과

 환경농업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주무팀

 식량작물팀  지방농촌지도사 　

 원예작물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마늘팀  지방농촌지도사 　

체육시설

사업소

 체육시설팀  지방행정주사 주무팀

스포츠마케팅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레포츠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상하수도

사업소

 관리운영팀  지방행정주사 주무팀

 상수도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하수도팀  지방행정주사·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의회사무과  의사팀  지방행정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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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실과직속기관사업소에 두는 팀장의 직급 및 직렬(제2조 제2항 관련)  
    

현 행 개정안

부서명 팀  명
팀장의 직급 
및 직렬

비 고 부서명 팀  명
팀장의 직급 
및 직렬

비 고

재무과

 부과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주무팀

재무과

 부과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주무팀

 경리팀  지방행정주사 　

 경리팀  지방행정주사 　

재산
관리팀 

 지방행정주사 　

재산
관리팀 

 지방행정주사 　
세입

관리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세입
관리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재산세

팀
지방세무주사

재산세
팀

지방세무주사 청사
신축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신설팀


